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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3081  신문윤리강령 위반

경인일보       발행인  김  화  양

주 문

  경인일보(kyeongin.com) 2018년 1월 18일자「미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

"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" 주장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1.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

경인일보 연합뉴스

미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"2006년 

트럼프와 성관계" 주장

기사입력  2018-01-18 09:28

미 포르노배우 "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" 

주장

기사 입력   2018-01-18 04:24

 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06년 성관

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의 

인터뷰가 17일(현지시간) 공개됐다.

미 연예주간지인 '인 터치'는 이날 '스토미 

대니얼스'라는 이름으로 포르노 배우로 활동

했던 스테파니 클리포드(39)와의 지난 201

1년 인터뷰 발췌본을 실었다.

이 인터뷰에서 클리포드는 당시 NBC방송의 

유명 리얼리티쇼인 '어프렌티스'를 진행하던 

트럼프 대통령과 2006년 7월 네바다 주 타

호 호수 인근의 골프토너먼트에서 처음 만

난 뒤 며칠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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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  위 기사는 2018년 1월 18일 04시 24분 연합뉴스가 송고한「미 포르노배우 "2

006년 트럼프와 성관계" 주장」이란 제목의 기사를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

고 자사 크레디트를 달았다.  

그녀는 "골프장에서 트럼프가 모든 참석자

에게 소개됐다. 그는 줄곧 나를 쳐다봤으며 

우리는 같은 골프 카트를 타고 라운딩했다. 

며칠 뒤 트럼프가 내 성인영화 제작사로 찾

아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 줬다. 그날 밤 

저녁을 먹자고 해 트럼프가 머물던 호텔 방

으로 갔으며 함께 저녁을 먹었다"고 말했다.

트럼프는 또 '당신에게 전화하겠다.' '다시 

만나야겠다' '어프렌티스 프로그램에 초대하

겠다'고 말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. 클리포

드가 주장하는 성관계 시점은 트럼프 대통

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한 지 1년 뒤다.

앞서 월스트리트저널(WSJ)도 트럼프 대통령

의 이러한 성 추문을 '입막음'하기 위해 트

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

2016년 10월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(약 1

억4천만 원)를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보도

했다. '11월 대선'을 1개월 앞둔 시점이었

다.

그러나 백악관 측은 WSJ 보도에 대해 "오

래된 재탕 보도일 뿐"이라며 '근거 없는 루

머'로 규정했고, 코헨도 "내 고객(트럼프)에 

대해 이상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"고 반박

했다.

/디지털뉴스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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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

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①(통신기사의 

출처명시),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

이 결정한다. 

43)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
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
사로 바꿔서는 안된다.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
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. 복수의 
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,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
시할 수 있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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